
「토지보상법」제70조제5항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의 의미

1  질의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“토지보상법”이라 함) 

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를 적용할 때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른 요건을 

모두 충족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(2006. 11. 27.)，환경성 검토서 초안 공람

공고일(2007.10.4.)，경제 자유구역 지정 고시일(2008.5.6.) 중 어느 것이 토지보상법 

제70조제5항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해당하는지?

2  회신

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은“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

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 되었다고 인정되는 

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

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

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여기서 '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’라 함은 관련 법령에 따른 공

고 또는 고시를 하거나 국가 •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해당 공익사업의 위

치와 범위，사업기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일반에게 발표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

보며，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

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. [2014.3.25. 토지정책과-1965]


